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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(다가구등)임 주택매입방법개선실행

￭ 소득계층 주거안정을 한 기존 주택을 매입 임

￭ 공공임 주택 건립택지 고갈에 한 비

￭ 공공임 주택 신규 10만호 건립계획에 따른 공 방식 다양화 실

추진배경

※ 근거 :국민임 주택건설 등에 한특별조치법 제28조,동시행령 제23조

다가구임 주택 보유 황

공공임 주택 활용 148개동 1,052호

사회복지시설 활용 27개동 185호

-2002~2003년 2년간 매입추진 (주택기 12%,서울시 +SH공사 58%,입주자 30%)

-2004년 이후 매입 단,2006년 임 주택 10만호 신규계획에 따라 매입재개

사업목표

사업기간 :2007~2012년 (6년간)

매입물량 :1,300동 9,000호 (216동 1,500호/년)

※ 2007년 건교부 1차승인 200호

소요 산 :6,300억원 (호당 70백만원×9,000호,국고보조 45%,주택기 50%,입주자 5%)

그동안 추진사항

‘07.2.21:1차 매입물량 배정 200호 (건설교통부)

‘07.6.13:1차 매입 신문공고 ---7동 43가구 매입신청

‘07.8. :매입주택 감정의뢰 (5동 33호)매입 의 ― 별첨

1동 (7호)70백만원 범 내

4동(26호) 산 과 (80~120백만원)

‘07.9.5:2차 매입 신문공고 (매입 신청 수 )

‘07.9.5:기존주택매입 사업 극 추진 (건설교통부 → 서울시)

173개동 1,237호

-결 과



추진상 문제

호당 70백만원 범 내 사업비 배정

서울특별시 지역내에서 주택가격 고가로 호당 70백만원으로 매입곤란

의 매입시 매도자 요구사항

-주택 매도시,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 되어 장기 세 등 임 주택 공 희망

매입방법 개선(안)

① 감정결과 호당 70백만원 이내 :정상매입(국고보조 45%,주택기 50%,입주자 5%)

※ 국민임 주택 건립재원 (국고보조 30%,주택기 40%,입주자 20%,서울시 10%)이하

② 호당 70백만원 과시

- 과되는 매입 산을 서울특별시(SH공사) 산 확보하여 매입

과 매입 산 확보방안 :서울시 50%,SH공사 50%분담

┌ 서울시 :국민임 주택 건설사업비 (출자 )
│
└ SH공사 :자체 수익

매입주택 결정방법

․ 호당 감정가격 100백만원 범 내 SH공사(사업시행자) 단 결정

․ 호당 감정가격 100백만원 과시

SH공사내 “다가구임 주택매입심의 원회(가칭)”설치,심의결정

다가구주택 매도자에 한 조치

매도자 :무주택자 경우,주택공 에 한 규칙 제32조(국민임 주택입주자선정에

한 특례)에 우선공 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칙개정 건의

기존 세입자 :희망시 계속 거주가능

효 과

소득층 주거안정 주거복지 실

공공임 주택 공 유형의 다양화 실

블럭단 매입으로 공공임 주택 건립부지 확보

Green-Parking등 단독주택지 정비사업과 연계활용 등


